
｢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｣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  가. 제출일자: 2024년 4월 5일

  나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  다. 회부일자: 2024년 4월 5일

  라. 상정일자: 2024년 4월 16일

               제27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             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  가. 제안 설명자: 미래도시기획실장 박 정 은

  나. 제안이유

    ❍ 「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정에 따라 

도내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통일성을 위하여 우리시 

다자녀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. 

    ❍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, 아이 키우기 좋은 

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우리 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

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하고자 함.



  다. 주요내용

    ❍ 다자녀가정 범위 확대(안 제2조제2호)

      ∙ (현행)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, 19세 미만 자녀를 

2명 이상 둔 가정

      ∙ (개정) 시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

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 이 경우, 자녀 

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.

    ❍ 다자녀가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개정

(안 부칙제2조)

  라. 참고사항

    ❍ 관계법령:「저출산‧고령화사회기본법」,「건강가정기본법」

    ❍ 합   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  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  ❍ 본 개정조례안은

    ∙ 우리시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, 아이키우기 

좋은 환경 조성 및 경상북도 다자녀 지원 정책과의 

통일성을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

것으로,

  ❍ 검토 결과,



현        행 개   정   안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
----------------------.

1. (생 략) 1. (현행과 같음)

2. “다자녀가정”이란 시에 주민
등록상 주소를 두고, 19세 미
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을
말한다.

2. “다자녀가정”이란, 구미시에
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
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
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 이 경
우,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
만이어야 한다.

     ∙ 개정안 제2조제2호는 다자녀 가정 범위 확대를 위한 

개정으로, 다자녀 수혜가구 확대를 통한 자녀 양육 경제적 

부담 경감 및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 범위와 통일성을 

갖추어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어 적절한 것으로 

판단됨.

     ∙ 최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저출생 문제의 

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 및 주택지원의 다자녀 

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

하였고, 이러한 기조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도 2자녀를 

대상으로 한 다자녀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. 구미시 

또한 본 개정안을 통해 다자녀 수혜가정을 확대하여 

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혜택을 더욱 

많은 대상자에게 제공하고,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



조성하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       ☞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다자녀 가정 수혜대상은 

2023년 12월 기준으로 기존 22,117가구에서 개정 후 

대상자는 27,272가구로 총 5,155가구(23%)가 확대될 것

으로 추정됨. 

 

<관련법령>

□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
[시행 2023. 5. 25.] [경상북도조례 제4827호, 2023. 5. 25., 제정]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1. “다자녀 가구”란 경상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

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. 이 경우, 자녀 중 1명 
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. 

  2. “주택”이란 「주택법」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도에 소재
하는 주택을 말한다. 

  3. “대출이자”란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
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. 

  4. “의료기관”이란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. 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   략

5. 토  론  요  지: 생   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   음

7. 심  사  결  과: 원안가결


